
■ 도로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1. 8. 27.>

푯대 및 표지의 설치기준(제17조제1항 관련)

1. 접도구역 푯대

  가. 규격(예시)

    

전면 기재요령
고속도로: 10m →
일반국도: 5m →
지 방 도: 5m →

20㎝

20㎝

바탕색 : 황색

글  씨 : 흑색

노선번호 기재요령

고속도로 : 고속○○

일반국도 : 국○○

지 방 도 : 지○○○

30㎝

40㎝

지면

(전면)

경
기
도

(후면)

국26
44

노선번호

노선별 일련번호

접
도
구
역

5m →

도
로
구
역

주행방향
우측면

주행방향
좌측면

전 면

접도구역 10m 또는 5m

→

※ 접도구역 지정 보기

     

도로구역 접도구역 폭접도구역 폭

5, 10m 5, 10m× ×

푯대설치 지점푯대설치 지점

  나. 설치간격



50m

200m

    1) 평지: 200m 내외

2) 곡선지역 및 취락지역: 50m 내외

3) 산지: 500m 내외

4) 주요도로, 철도 등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양측 변에 설치

    5) 농경지 안인 경우에는 그 외곽(논둑, 밭둑 등)에 설치

2. 도시지역과 접도구역의 경계표지

  가. 규격

◀
100cm

▶

바탕: 흰색

글씨: 검은색

◀
100cm

▶

▲
알 림

이 곳부터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

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에 

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구간입니다.

알 림

이 곳부터는 「도로법」에 따른 접

도구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구

간입니다.

60cm

▼

20cm 20cm 20cm 20cm

◀ ▶◀
60cm

▶ ◀ ▶ ◀ ▶◀
60cm

▶◀ ▶

150cm 150cm

80cm 80cm

  나. 설치위치: 노선 중 도시지역과 접도구역의 경계지점



3. 접도구역의 안내표지

  가. 규 격

◀
150cm

▶

▲

100cm

▼

◀ ▶ ◀ ▶ ◀ ▶

30cm 90cm 30cm
150cm

80cm

알 림

 1. 접도구역에서는 「도로법」 제40조제3항에 

따라 일정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

 2. 접도구역 푯대를 무단으로 이설하거나 손괴하

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
○ ○ 군 수

  나. 설치위치: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락지 등


